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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S Convention is an agreement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nact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January 1988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unify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ly, and the seventh revision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2. This study’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criteria for classifying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UA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7 of the HS nomenclature and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which may be used to 
amend related laws in Korea. Currently, there are no provisions within the HS Nomenclature that 
classify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ation systems and equipments. Although such technologies 
have yet to be commercially deployed, they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globally. Thu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ATS and sugges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new edition of the HS 
Nomenclature and Korean law. This paper examines advance ruling cases from domestic and foreign 
HS classif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the HS Conven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UATS and Domestic Korean and foreign classificatio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UATS, in order to derive reasonable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esent legislat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pply the revisions to the HS Convention to the domestic 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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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는 COVID-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

이하고 있으며, 정부는 10대 유망기술 중 교통 

영역의 자율주행 차량 및 소비영역에서 무인 

자율이동체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 배

송 서비스 등을 선정하고 R&D 투자에 집중하

고 있다.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23년 50

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약 860억 달러로 급격

한 증가가 예상되며,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신기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무

역의 증가에 따른 관세율, 무역통계 산정 및 활

용을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의 구체

적이고 통일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

한 산업의 환경 변화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발달 등으로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

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래사회 

이슈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국제 무역에서 HS 품목분류체계의 일관성

과 명확성을 기초로 품목분류의 기준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HS 협약은 품목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국제 무역의 증진을 도모

하고자 1988년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된 국제

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협약으로 2022년 1월에 

제7차 협약 개정본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

는 제7차 HS 협약(이하 ‘HS 2022’) 개정에 따른 

제17부 수송기기와 관련한 최근 무인 수송기기

를 대상으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연구의 자

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고 HS 품목분류표의 

제17부 수송기기와 관련한 무인 자율 수송기기

의 품목분류 기준의 고찰을 통하여 HS 협약 개

정사항을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적용하기 위해 

품목분류와 관련한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

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Yuk Su-Jin (2016)은 HS 협

약은 전 세계 약 200여 개 협약 체결국에서 사

용하는 국제상품분류체계로서 체결국의 관

세·통계 품목분류표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수출입요건 및 

FTA 협정세율 등 무역법령 및 실무 전반에 영

향을 미치므로 HS 개정내용은 관세 및 무역 통

상 분야의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Kim Sung-Chae (2019)는 첨단기술의 발전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HS 개정수요를 수용하

여 HS 관세율표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

조하면서 HS 개정 과정 및 HS 품목분류표를 최

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 무인 항공기 

등 첨단기술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민간 부문과 세관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Lee Chang-Hwan, Yoo Jae-Young and Jung 

Je-Ryeong (2014)은 “무인 수송기기(Unmanned 

Vehicles)란 자동차, 배, 비행기 등에 사람이 타

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여 운행하는 무인 이

동체”로 정의하였고, Beede, Powers and 

Ingram (2017)은 무인 이동체를 활용하여 농수

산업, 물류 배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고, 연관산업까지 고려하면 노동 수요

에 파급효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

로 관련 분야의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상기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국내에서 

무인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논문은 자율주행

으로 인한 산업 동향, 법적 쟁점 사항 및 자율

주행 기술에 관한 논문이 다수이며, 무인 수송

기기에 대한 기고문은 있으나, 품목분류 연구, 

품목분류기준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제도 개

선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22년 1월 1일 발효 및 시행 예정인 제7차 HS 

협약 및 품목분류표의 제17부(수송기기)와 최

근 무인 수송기기와 관련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연구 및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 및 입법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7차 HS 협약의 개정내용

1) HS 협약 및 품목분류의 구성 체계

(1) HS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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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System, ‘HS 협약’)이란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국제적으

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여 1988년부터 발효

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본 협약은 

관세 및 무역 절차의 조화를 통한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전자무역 데이터 교환의 촉진을 통

해 국제 무역과 관련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부

문에서 내국세, 무역 정책, 전략물자의 모니터

링, 원산지 규정, 관세율표, 운송 통계, 가격 모

니터링 등 많은 다른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HS 협약은 상품에 대한 보편

적인 국제 무역의 언어이자 코드로서 통일상품

분류 체계를 활용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기

준 약 160개 협약 체약국과 약 212개 국가 및 

경제 연합체에서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

(Nomenclature)를 국제 무역 분야에서 적용하

고 있다. 

HS 협약은 WCO에서 1988년 최초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개정되었으며, HS 

협약 개정의 주된 내용은 HS 협약 부속서인 품

목분류표의 개정을 의미한다. 주요 개정 사유

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

화를 반영하여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

협약 사무국의 요청 및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

는 감소에 따른 품목 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등

에 관하여 WCO 위원회에서 검토 후 HS 품목

분류표를 개정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일 시

행 예정인 제7차 HS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식용 곤충(제0410호), 비연소 담배(제

2404호), 기술 발전에 의한 신상품(3D 프린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스마트폰, 반도체 트랜스

듀서, 드론)을 위하여 새로운 품목분류 코드가 

신설되었고, 국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필름 카

메라 등 일부 품목의 HS 코드가 삭제되었다.

(2) 품목분류표의 구성 체계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는 수출입 물

품에 대해 HS 협약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HS 

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품목분류 기준을 근거로 

제시된 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일련

의 과정이다. 동 협약은 전문, 제20개 조항 및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1), WCO HS 

위원회는 국제 무역의 패턴 변화, 기술의 발전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HS 품목분류표의 

개정 작업을 약 5년을 주기로 수행하고 있다. 

EU의 통합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율의 적용을 

위해, 제시된 물품의 관세율표의 하위 소호 또

는 더욱 세분된 코드를 결정하는 절차를 품목

분류라고 한다.2) 품목분류표의 제정 목적은 품

목분류 체계의 통일 및 조화를 바탕으로 품목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HS 품

목분류표의 체계는 HS 통칙을 포함한 21개 부

(Sections), 97류(Chapters)(단, 제77류 유보), 4

단위 호(Headings) 및 6단위 소호(Subheadings)

로 구성되어 있고 품목분류의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세관공무원, 관세 전문가와 무역실무

자에게 중요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한다.

2) 제17부의 품목분류 기준

(1) 제17부의 구성 체계

HS 관세율표의 분류기준 체계를 살펴보면 

제1부 내지 제15부(제12부 제외)는 재료별, 성

분별, 가공별 기준에 의한 분류체계이고, 제16

부 내지 제21부(제12부 포함)는 최종 완제품으

로서 성분 여하를 불문하고 용도별, 주기능별

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연구 범위인 WCO의 HS 협약 부속 관

세율표 제17부(차량·항공기·선박과 관련 수

송기기 (이하 ‘수송기기’))의 분류체계로 물품의 

용도별, 주기능을 중심으로 제86류 내지 제89

류가 분류된다.3)

(2)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법원과 판례

우리나라는 품목분류 적용 및 기준과 관련하

여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령으로 규정하고 있

다.4) 구체적으로는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HS 협약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HS 위원회가 

1) 협약 제7조 제(a)호.

2) Article 57(1) of the Union Customs Code (UCC).

3)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HS Nomenclature 

2022, Section XVII, GENERAL(Ⅰ).

4) 관세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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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승인한 HS 해설

서 및 HS 품목분류 의견서를 국내 관세법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준용하고 있다.5) 관세협력이

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

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령에 따

라 정한 종전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

기되는 경우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해당 세

율이 변경되지 않을 때는 신규 품목분류 또는 

수정된 품목분류를 공고를 할 수 있는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에 관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6)

법적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부 또는 류의 주(Notes) 및 호의 용

어에 따라 품목분류 및 HS 코드가 결정된다. 

예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와 관련

한 총설에 따르면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의 

품목분류는 제시된 물품의 주 용도(principal 

use)에 의해 결정된다.7) 따라서 HS 관세율표의 

호와 소호의 명칭과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품의 품명, 기능 또는 사용 목적을 기

초로 한 용도(us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용도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제시된 물품이 

5)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6) 관세법 제84조.

7) HS Nomenclature(2017), Section XVII, GENERAL 

(Ⅲ) Parts and Accessories, (B)(1).

관세율표상의 어느 HS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결

정하는 데 “그 물품의 실제적인 사용 용도보다 

제작 당시의 원래의 용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8) 즉, 본 쟁점 물품인 

일반용 분무기를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장용 

분무기로 실제 사용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된 예외적인 사항에 불과하

고, 그 원칙적인 용도는 일반용 분무기로 제작

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용도, 기본구조 및 작

동방식 등이 화장용 분무기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보아야 한다. 이는 동

일 물품에 대하여 용도 구분에 따라 관세율이 

경감되는 용도세율과 관련 없는 물품의 경우, 

물품 제작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래의 용도에 관한 판단은 

해당 물품의 주 용도가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시기와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

에서 제시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

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

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

호를 관세율표가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9) 따라서 품목분류 검

8) 서울고등법원 1989. 5. 15. 선고 89구39 판결(하집

1989(2), 480).

Table 1. WCO HS Nomenclature 2022, Section XVII 

SECTION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Section Notes.

86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ing stock and parts thereof,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parts thereof,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traffic signalling equipment of all kinds."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89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Source: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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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수입신고 시

점에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확정 후 

주 특성, 주 기능, 주 용도, 주성분 및 가공 정도 

등 객관적인 요소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무인 수송기기의 개요

1) 무인 수송기기의 개요

(1) 무인 수송기기의 정의와 분류

무인 수송기기(Unmanned Vehicles)란 “자

동차, 비행기, 배 등에 사람이 탑승하여 직접 조

종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조

종하여 운행하는 무인 자율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선박 등을 말하며, 무인 이동체”라고도 한

다. 이러한 무인 수송기기를 활용하여 농수산

업, 물류 배송, 감시 등 상용 분야에 적용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무인 수송 기술이

라고 정의한다. 

(2) 관세율표 제17부 수송기기

HS 협약 품목분류표 제17부에는 수송기기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제7차 협약 개정에서 무인 

수송기기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분류와 관련

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종전 협약 제

17부의 주(Notes)와 총설(General)에서는 이 

부에 적용 가능 및 제외하는 품목에 대해 용도 

및 기능을 중심으로 예시하고 있다. 첫째, 해당 

부에 분류 가능한 물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철

도 차량(제86류), 공기 완충식 차량을 포함한 

육상용 차량(제87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제88

류) 및 선박 또는 수상 구조물 등(제89류)을 분

류한다. 둘째, 하나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장비된 컨테이너·

철도선로용 장비품·전기기계식을 포함한 신

호용 기기(제86류)와 낙하산·항공기 발진 장

치와 항공용 지상 비행훈련장치(제88류)와 같

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공2012

상, 290).

은 수송 관련 장비의 특수물품을 포함한다고 

분류 적용 범위를 예시하고 있다. 셋째, 제9023

호의 전시용 모형, 제9503호의 완구용품, 제

9508호의 놀이공원 용품 및 제9506호의 운동 

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해당 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2) 무인 수송기기의 구분

(1) 무인 항공 이동체

무인 항공 이동체 또는 무인 항공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드론(Drone)이

다. 드론은 ICAO, EASA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

국,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 국가의 

항공 관련 법령에서 “Unmanned aircraft”를 설

명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1) WCO HS 위

원회는 제7차 HS 협약 개정 작업 및 제6차 

Review-Cycle에서 드론의 품목 분류를 위해 제

88류의 주1에서 무인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

였다. 이에 따르면 “무인기란 제8801호를 제외

하고 기내의 조종사가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이들은 유료화

물을 수송하도록 설계 제작되었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유희

의 목적으로만 설계 제작되어 날아다니는 완구

를 포함하지 않는다(제9503호)”.12) 요약하면 

제7차 개정 HS 품목분류표에 신설되는 제8806

호의 무인기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

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 비행 프로그램

10)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Section 17, 

General(Ⅰ).

11) ICAO(Cir 328/AN/190 Explanation of Terms); 

EASA(A-NPA, 2015-10); 미국(14 CFR Chapter I, 

Subchapter A, Part 1, § 1.1, General definitions 

2.1); 독일(LuftVG §1 Abs. 2, Satz 3), 영국

(Guidance (CAP 722) 3. Glossary of Terms); 중국

(民用无人机驾驶员管理暂行规定 4(1), (2)): 드론

은 법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항공 안전법 등

에서 무인 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를 구분하여 정

의하고, 이를 통칭할 법적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하여 ‘드

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2) 관세율표 제88류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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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ilot)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종사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항공기

도 제8806호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제7차 HS 협약 품목분류표의 수송기기와 관

련한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HS 제8802호의 해

Table 2. Correlating the 2022 Version to the 2017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2022 Version 2017 Version Remarks

8802.11 ex 8802.11 The scope of those subheading was narrowed because of the 
transfer of goods to the new heading 88.06 which has been 
created to provide for unmanned aircraft

8802.12 ex 8802.12

8802.20 ex 8802.20

8802.30 ex 8802.30

8802.40 ex 8802.40

8806.10 ex 8802.11 New heading 88.06 has been created to provide for unmanned 
aircraft (drones)ex 8802.12

ex 8802.20

ex 8802.30

ex 8802.40

8806.21 to 
8802.24

ex 8802.11

ex 8802.20

ex 8802.80

8806.29 ex 8802.11

ex 8802.12

ex 8802.20

ex 8802.30

ex 8802.40

ex 8802.80

8806.91 to 
8802.94

ex 8802.11

ex 8802.20

ex 8802.80

8806.99 ex 8802.11

ex 8802.12

ex 8802.20

ex 8802.30

ex 8802.40

ex 8802.80

8807.10 8803.10
New heading 88.07 has been created to provide for parts of 
unmanned aircraft (drones) of new heading 88.06, as well as 
parts of goods of headings 88.01 and 88.02. The latter were 
covered by heading 88.03, which has been deleted

8807.20 8803.20

8807.30 8803.30

8807.90 8803.40

Source: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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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이 호에서 각종의 항공기, 우주선, 인공

위성, 로켓 등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항공기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도 포함된다.”라는 

무인기에 대한 분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다. 

둘째, 제8806호를 신설하여 무인기(Unmanned 

aircraft(Drones))를 명시하여 이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제88류의 기존 

제8803호(항공기, 우주선 등 부분품)를 삭제하

고 항공기 부분품과 관련한 제8807호를 신설하

여 제88류의 하위 4단위 호의 구조를 보다 체계

적으로 정리하였다. <Table 2>는 제88류 품목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HS 제6차 개정내용과 

HS 제7차 개정내용 간 상호 연계표를 보여주고 

있다. 

(2) 무인 해양 이동체

무인 해양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무인수상정

(Unmanned Surface Vehicle)과 무인잠수정

(Remotely Operated Vehicle)으로 구분되며 해

양 무인체계라고 한다. 미 해군은 무인수상정

의 개발 단계를 항만용, 연안 감시용, 대기뢰전

용, 함정 탑재용, 대잠전용, 전투용 순으로 개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무인수상정의 설계·

개발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해양 조사 

및 감시를 위한 용도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는 무인 수상선과 유선 무인잠수정 결합한 수

중 무인 이동체 플랫폼의 해양 계측 및 운영 시

스템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은 

해상에서 작동하는 원격 제어 또는 자율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의미하며, 자율운항을 위한 원

격 제어, 최적 경로 생성, 경로 추종 기능 및 

장애물 회피 동작 등 자율운항 6단계의 기술이 

핵심 요인이다. 한편,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은 수중 감시, 정찰 및 해

양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

된 수중용 무인체계이다. 무인잠수정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심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유

인잠수정에 비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

인잠수정은 사용자와 연결 방식에 따라 원격 

제어 무인잠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

과 자율무인잠수정(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ROV는 전력 및 데이터 

통신 케이블이 지상 장비와 연결되어 사용자의 

원격 제어를 통하여 수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중탐사 장비이다. 반면 AUV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 탐사 장비로, 배터리

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AUV에 탑재된 소프트웨

어에 프로그래밍이 된 경로로 자율 항주(航走) 

및 임무를 수행한다. 무인 해양 이동체는 해저 

자원 탐사, 해저 지형 조사와 같은 민수 분야 

및 대잠 정찰, 기뢰 제거 등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3)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제어 없이 차량

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센서와 제어, 탐색 

및 주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결합 되어 안

전하게 주행하는 자동차나 트럭”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자율주행 

지침(Automated Vehicles 3.0 from SAE 3016)

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레벨을 5단

계로 나누고, 운전자의 탑승 또는 개입 없이 주

변 환경을 인지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

량을 제어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라

고 정의한다. 자율주행 차량은 시스템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며, 차량이 자신의 환경

을 인지하고 안전하고 바람직한 이동 지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이 부분적으

로만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어 일부 결정은 

운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부는 기계 자체에 

의해 작동하는 특성이 있다. 자율 주행 기술은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차량을 제어, 

탐색 및 주행하는 기술이며, 모빌리티 산업의 

최상위 혁신 기술 분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핵

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별 투자와 경쟁

이 치열한 차세대 기술 산업 분야이다. 자율주

행 차량은 무인 항공 이동체와 더불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빠른 시장 성장성이 예상되는 산

업이지만, 종전 제6차 HS 협약(HS 2017) 제

8703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제8703.80호(추진

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그 밖의 차량)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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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90호(기타 화물자동차)의 전기차, 하이브

리드 차량 등 구동 기관의 구조 기준으로 한 분

류체계에서 정체된 상황이고, 자율주행 차량의 

국제교역 증가를 대비한 국내외 품목분류의 기

준 및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예로 산업통

상자원부는 12대 신산업분야 중 9개 분야에 대

해 12개 신산업품목 HS 코드 연계표(HS 코드 

4,613개)를 작성하여 중소 수출기업 지원, 수출

보험 지원 및 수출통계 등을 위해 활용 중인데, 

전기·자율차 신산업분야에서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차로 구분한 품목분류

표(HS 2017)를 기준으로 HSK 10단위 코드를 

활용하고 있어 자율주행 차량 연구 개발 및 제

조산업의 지원을 위한 제품의 품목분류가 명확

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 지원, 수입 물품의 관

세율 산정, 무역통계 작성 등 적절한 활용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있다.

Ⅲ. 무인 수송기기의 품목분류 사례 
분석

1. 무인 항공 이동체

1) WCO 품목분류 사례

WCO HS 위원회는 2015년 3월 개최된 제55

차 회의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

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쟁점 물품은 4개의 

로터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영구적으로 결합 되어 있어 항공촬영 

목적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다. 쟁점 물품의 비

행과 카메라 조작은 무선 원격조절기에서 수행

하며 카메라에 와이파이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와 휴대전화기를 연동하여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휴대전화 스크린에서 실시간으

로 볼 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HS 위원회는 쟁점 물품에 대해 제8525호의 

디지털카메라, 제8802호의 항공기, 제9503 호

의 완구를 쟁점세번으로 검토하였고, 이 물품

을 제8525호에 분류하였다. 그러나 HS 위원회

의 품목분류 결정은 상용 드론의 용도나 구성 

별로 각각 달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고, 향후 드론에 대해 일관되고 통

일성 있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 미국 CBP 품목분류 사례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와 

관련한 미국 관세 국경관리청 품목분류 회시에 

따르면 “Camcopter”(이하 쟁점 물품)는 다양한 

민간 또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완전 자율형 항

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선택적인 지원을 

포함한 관련 안테나 및 지원 장비로 구성된 에

어리얼 차량과 통제 스테이션으로 구성되며, 

수직 이착륙 상태에서 작동한다. 응용 분야는 

지상, 해상 및 항공 감시, 목표 획득, 목표 지정, 

통신 중계, 정밀 배송, 지뢰밭 및 지상 군수품 

조사가 포함되며, 해당 쟁점 물품은 카메라 장

치가 부착되어 있지만, 카메라는 관제소에 있

는 관제사의 눈 역할만 하고 카메라는 녹화 기

능이 없으며, CCD 파일럿 카메라가 장착되어 

데이터 트랜스시버가 최종 제어 명령을 수신하

고 지속해서 항법 및 작동 데이터를 제어 스테

이션으로 전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품목분류의 쟁점 사항은 제8525호(CCD 

파일럿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텔레비전 카메

라)와 제8802호(UAV 또는 공중 항공기를 기반

으로 한 헬리콥터)의 경합에 따른 품목분류이

다. 미국 CBP는 상기 쟁점 물품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 “제8802호는 항공기, 자이로플레인(수

직축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는 하나 이상의 로터

를 장착함) 및 헬리콥터(기계적으로 구동되는 

하나 이상의 로터를 장착함) 등이 분류되며, 주

로 군사 목적, 사람 또는 물품 운송 또는 항공 

사진, 농업, 구조 임무, 소방, 기상학적 또는 기

타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며, 지상

에서 또는 다른 항공기로부터 제어되는 무선 

유도 항공기는 도로 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도

록 특별히 제작된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이 호

에 분류된다”라고 예시하고 있다.13) 따라서 HS 

8802호는 지상에서 조종되는 헬리콥터를 포함

하고, 쟁점 물품의 주 용도와 기능을 검토하였

으며, 무인 항공기의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13) U.S. CBP Rulings HQ 965707(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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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근거하여 

HTS 8802.11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14) 

3)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품목분류 사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경제위원회는 유라시

아 경제 연합 관세법 제22조 1항 1항에 따라 

쿼드콥터(Quadcopter)의 품목분류를 검토하였

으며, 그 결과 유럽 경제 위원회는 “쟁점 물품

은 사진 및 비디오 장비 또는 기타 장비를 장착

하거나 장착하지 않은 4개의 스크류 항공기를 

나타내는 쿼드콥터로써, 항법 시스템(GPS, 

GLONAS 등)이 장착되어 있고, 운용자가 지상 

또는 다른 항공기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자

동 이착륙이 가능하며 비행 통제에 간섭없이 

미리 프로그래밍 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제8802호

에 분류된다. 반면, 쟁점 물품과 유사한 기능의 

쿼드콥터로써, 운용자에 의해 원격으로 통제되

고 자동화된 비행이 아닌 운용자의 시각적 관

찰로 비행이 제어되며, 오락용, 방송촬영 등에 

주로 사용된다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제9503.00호에 분류된다”라고 결정하

였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쿼드콥터는 제88.02

호 (비행기)를 원칙으로 분류하되, 완구류에 대

해서는 예외적으로 제95.03호(완구류)로 분류

된다고 하여 드론과 유사한 쟁점 물품의 주 용

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 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 무인 해양 이동체

1) 미국 CBP 품목분류 사례

미국 관세청은 반자율 무인잠수정(Semi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과 관련한 미국 관세 국경

관리청의 품목분류 결정문15)에 따르면, “쟁점 

물품은 태양열 동력 수중 잠수함(a solar powered 

underwater vehicle)으로 무인이지만 독자적으

14) HS 국제상품분류 6단위 코드를 기초로 대한민국은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품목분류부호

체계를 사용하고, 미국은 HTS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사용하고 

있다. 

15) Title 19 CFR 177.

로 이동 및 항해를 할 수 있으며 해양학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면 위와 아래에 

과학 장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쟁점 물품

의 구조는 섬유 유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축과 

프로펠러가 장착된 전기 모터, RF 모뎀이 장착

된 온보드컴퓨터, GPS 내비게이션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한 태양열 어레이를 갖추고 있다. 

SAUV는 동력의 재충전을 위해 표면으로 올라

오고 육지 근처에 위치하여 원격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따라

서 미국 CBP는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물

품을 ‘기타 선박’으로 보아 HTS 8906.00.9090

에 분류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물품 품목분류

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품목분류 사례

영국산 Tomahawk ROV 무인잠수정의 수입

과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

회에서 결정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다.16) 

“Thruster (추진 프로펠러)를 통해 수중항해하

면서 카메라, Manipulator(로봇팔)를 활용하여 

관측, 조사, 수리·보수 등 각종 작업을 수행하

는 원격조정(Remotely Operated Vehicle) 잠수

부가 직접 수중으로 들어가는 방법 대신 선상 

또는 지상에서 원격조정으로 수중에서 각종 목

적(해저 원유 송유관 시공, 해저 케이블 매설, 

침몰선 인양, 해저 구조물 설치, 댐·다리 등 노

후 상태 조사, 선박 조사 등)에 사용되며, 카메

라 영상 촬영을 통해 해저 지형 탐사, 해저 구

조물의 형상 및 위치 파악, 선박의 하부상태 검

사 등 조사를 수행하고, Manipulator(로봇 팔)

를 통해 물품의 운반·수거, 부품 작동, 수리·

보수 등의 각종을 수행한다.” 

HS 해설서는 제8479호의 다용도 산업용 로

봇에 대하여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

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

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하

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

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

16) 관세청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문(2013-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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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환경 (유독성 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다양한 작용 때문

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

계 제작한 툴홀더 및 툴을 갖추고 있다(예: 집

게, 그립퍼, 용접 헤드).”라고 하여 산업용 로봇

은 제8479.5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8906호에는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

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7부의 물

품을 제외하고 있고, HS 해설서 제8906호에서

는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잠수함(submarines)을 예시하였다. 

품목분류 검토 결과 “쟁점 물품은 수중을 항

해하며 촬영·조사·운반·수리 등 다양한 작

업을 하는 물품으로 산업현장 등에서 프로그램

에 따라 순환운동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없고, 제8906호에서 예시한 잠수함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헌상 용어

의 정의를 살펴보면, 잠수함(submarines)은 물 

아래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으

로서 역사적으로나 회화체에서 ROV를 가리키

는 용어로 사용되고, 잠수정은 물 아래에서 운

항하도록 설계된 작은 이동 수단으로 잠수함과

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대중에게 

잠수함은 잠수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잠수정에는 유인(有人)뿐만 아니라 무인 ROV

가 포함되므로 본건 물품은 잠수함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쟁점 물품은 선상 또는 육상에서 원격조종

을 통해 수중촬영 작업을 하는 무인잠수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 규정에 근거하여 HSK 8906.90-0000호로 결

정하였다. 

3. 무인 자율주행 차량

1) 미국 관세율표의 분류 사례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기존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국·멕

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 – Mexico -

Canada Agreement)의 2020년 7월 1일 시행에 

앞서 USMCA 협정의 일부인 원산지 통일 규정

을 2020년 6월 3일 발표하였다. 미국 CBP는 

<Table 3>과 같이 USMCA 협정의 자동차의 특

별 규칙에서는 첨단기술 차량에 대해 전기차량

과 자율주행 차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 차량

에 대한 정의 및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였다.

Table 3. Defini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i) Definitions. In this subdivision:

   (A) Advanced technology vehicle. The term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eans:

(1)
"an electric vehicle, including a hybrid electric vehicle, a fuel cell vehicle or other 
type of advanced propulsion vehicle
(e.g. zero emission vehicle); or"

(2)

"an autonomous vehicle of headings 8703 or 8704 classified as a Level 4 or Level 5 
automated vehicle in accordance with SAE International SAEJ 3016-2016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Motor 
Vehicles), as amended;"

Sourc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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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차량이란 “하

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차량 또는 배출가

스가 전혀 없는 기타 유형의 전기차량과 미국 

연방 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자율주행 지침

(Automated Vehicles 3.0 from SAE J3016) 레

벨 4 또는 레벨 5를 충족하는 차량”이라고 정의

하였다.17) 또한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율주행 차량은 제8703호(승용자동차)

에 분류하고, 화물 수송용 자율주행 차량은 제

8704호(화물자동차)로 분류하도록 규정하여 자

율주행 차량의 용어의 정의 및 분류기준을 마

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

관세평가분류원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하 

쟁점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쟁점 물품은 사람의 도움 없이 고중량 화물을 

이송하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자주식

(self-propelled) 차로, 핸들 조이스틱, 자율주

행 등을 위한 장치(초음파 센서·IR 스테레오 

카메라·주행 카메라 등), 구동을 위한 전기 모

터와 리튬이온배터리, 범퍼, 모드 인디케이터 

등이 조립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양은 주행속

도(6km/h), 본체 중량(55kg), 적재 중량(최대 

150kg)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

8709호에는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

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용이

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 되지 않은 자주식 작업

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

터,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

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장·창고·부두·공항

에서 여러 가지 화물(물품이나 컨테이너)의 단

거리 운반이나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소형 트레

일러의 견인에 사용하는 형식의 자주식 차량을 

포함한다. <중략> 이들 차량은 축전지에서 전

류가 공급되는 전동기나 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한다.”라고 한다. 상기 쟁점 

물품은 “고중량의 각종 화물의 운반에 사용하

는 모터가 장착된 전기식의 자주식 작업차로,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17)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2021), USMCA(k)(ii)(A).

것으로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 되지 

않은 자주식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

870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은 

상기 쟁점 물품에 대하여 전기로 구동하는 자

주식 작업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9.11-

0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18) 

Ⅳ. 시사점
 

1) 제17부 무인 수송기기의 정의 신설

제7차 개정 HS 품목분류표는 제88류 주1에

서 무인기 정의 및 제8806호(무인기)를 신설 규

정하였으나, 상위 분류체계인 제17부(수송기

기)의 주 및 해설서에는 무인 또는 자율이동체

의 정의가 없어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무인 해

양 이동체 및 자율주행 차량 등 다른 수송기기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예

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모

두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

경을 인식, 목표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

차”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다수의 문헌을 살펴보면 각기 다

른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국제 무역 거래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자율주

행) 수송기기의 정의를 신설하여 무인 항공 이

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무인 수송기기에 공통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세율표 상위 체계인 제

17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인 수송기

기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제17부(수송기기)의 

각 류 단위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

므로 부의 국내 주(National Note)를 활용하여 

용어의 정의 및 무인 수송기기에 대한 분류(예

외)기준을 신설하여 류 또는 호에서 무인 수송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품목분류 3과-12501(2020.03.06).



60  무역학회지 제46권 제5호 (2021년 10월)

2) 관세율표의 국내 주 및 품목분류 
기준 신설

무인 수송기기와 관련하여 제7차 개정 HS 

품목분류표에서는 무인 항공 이동체(드론)와 

관련한 제88류 주 신설 및 제8806호의 용어 내

용 등이 신설되었으나, 그 외의 무인 수송기기

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분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유

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중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대상 업종을 살펴보면 무인 자동차(제87

류), 무인 항공기(제88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품목별 분류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타 분

야(예: 태양전지 제8541.40-9020호) 대비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사업 종료 후 효과

의 적정성 결과 분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관세율표 제87류 차량은 제

8703호(승용자동차)는 내연기관의 기계적 구조 

및 배기량 기준으로 6단위 소호를 분류하고, 제

8704호(화물자동차)는 내연기관의 기계적 구조 

및 총중량을 기준으로 6단위 소호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제87류 또는 제8703호 및 제8704호

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국내 주(National Note)

를 신설하여 무인 수송 기기별 자율주행 차량

의 정의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

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하여 제

7차 개정 HS 품목분류표의 무인 항공기 관련한 

제88류 주 및 제8806호의 형식 체계와 미국 연

방 교통부 자율주행 지침(Automated Vehicles 

3.0 from SAE J3016) 및 미국 관세율표 해설서

(HTS 2021) USMCA 무인 자율 차량에 관한 용

어의 정의를 참고하여 육상용 차량이 분류되는 

제87류의 국내 주를 신설하여 주 용도 및 주 기

능을 중심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체계화하고 자

율주행의 정의, 분류 적용 및 분류 제외 범위를 

명시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개정

제7차 HS 협약 개정에 따른 관세법 별표 관

세율표 개정을 통하여 무인 수송기기의 무역통

계관리 등을 쉽게 하도록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HSK)의 개정이 요구된다. 관세법 시행

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HS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 

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

류표를 고시할 수 있으므로 관세·통계 통합품

목분류표(HSK)를 세분화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대한 신설 개정이 필

요하다.19)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는 제8703.80

호 또는 제8703.90호의 품목번호를 세분화하고 

화물자동차는 제8704.90호의 품목번호를 세분

화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청에서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제7차 HS 협약 개정에 반영된 무

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의 내용을 언

급하고 더 나아가 최근 무인 자율 수송 시스템

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

량 및 무인잠수정 등의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 및 품목분

류 사전 결정문의 분석을 통해 관세율표 제17

부에서 무인 수송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의 방

향을 제언하고 국내 법령에 적용하기 위한 입

법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7차 HS 개정 협약에서 드론 등 무인 항공 

시스템에 관한 용어의 정의, 4단위 호의 신설을 

통한 제88류의 개정은 의미가 있으나, 향후 무

인 자율 수송 시스템의 품목분류를 위한 제17

부의 용어의 정의 및 주에서 적용 범위 및 적용 

예외 규정의 부재는 제7차 개정의 한계로 판단

된다. 따라서 제7차 협약 개정내용의 보완을 위

해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7

부의 국내 주를 활용하여 무인 수송기기의 용

어 정의 및 분류 적용 및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하위 류 또는 호에서 무인 수송기기 별 품목분

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송

기기와 관련한 류 또는 호의 국내 주 및 해설서

19)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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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율주행 차량, 무인잠수정 등에 대한 정

의 및 분류 예시를 신설하여 품목분류의 일관

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 작업을 통하여 무인 수송기기

의 품목분류 및 무역통계관리 등을 위해 관

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단위에서 품목

번호의 세분화를 통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HS 품목분류표의 제17부 수송기

기와 관련한 무인 수송기기의 품목분류 기준을 

국내 법령에 적용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제86류의 철도 

차량 관련하여 최근 시험 개발 중인 진공터널

에서 초고속 하이퍼루프(Hyperloop) 기술을 

활용한 무인 자율주행 열차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 연구 및 입법적 시사점에 관한 지속적 연

구를 통해 연구 대상의 확대 및 신기술 제품에 

관한 품목분류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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